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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문별 개정이유서

□ 인천세관,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개편(제11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의2,

제25조, 별표1, 별표8, 별표8의2, 별표10)

가. 개정 이유

○ 마약 국내반입 원천차단 및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공항과

항만의 특화된 관세행정 지원 및 전자상거래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

나. 개정 내용

○ 인천세관 개편(인천공항세관, 인천세관),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

-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, 수출입 기업 지원 강화, 공항과 항만의

이질적 업무특성*, 업무량·시설 증대**를 고려하여 現 세관을 분리

* (인천공항) 마약수사 항공물류 전자상거래, (인천항) 對중국 해상물류 혁신산업 지원

** 수입건수 약 3.3배 증가(23백만건‘15년→76백만건’22년), 업무시설 확대(5개→9개→12개)

- 위해물품 반입 차단 강화 및 효율적인 전자상거래 통관를 위해 인천

공항국제우편세관을 폐지하고, 그 기능을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

통합하여 ‘특송우편통관국’으로 확대·개편

현행 개편안

⇨

 인 천 세 관

세 관 운 영 과 감 사 담 당 관

협 업 검 사 센 터 수출입기업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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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세관 행정지원 부서(세관운영과, 감사담당관) 신설

- 여행자통관검사관 2개 감축 → 세관운영과, 감사담당관 신설

< 행정지원부서 신설 전후 조직도 >

< 현 행 > < 개 편 > (순증 無)

인천세관 *행정지원(70)

세관운영과(58) 40→①
18→②

감사담당관(12) 9→①
3→②

여행자통관1국(475)
공항여행자통관1과(114)
공항여행자통관검사1~9관(260) △2검(13)→②

여행자정보분석과(53)
항만여행자통관과(13)
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(35)

⇨

①인천공항세관가급 *행정지원(83)

세관운영과(40)

감사담당관(9)

②인천세관나급

新세관운영과(28*)

新감사담당관(6**)

○ 인천세관 개편(인천공항세관, 인천세관),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에

따른 부서 사무분장 조정

사무분장
현행 조정

인천세관 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

협업검사 협업검사센터 협업검사센터 수출입물류과

기업지원
수출입기업

지원센터

수출입물류과
(기업지원,인증수출자)

통관검사과 
(원산지증명서발급)

수출입기업

지원센터

조사정보 좃 조사정보과 조사총괄과 조사정보과

기업심사․
쟁송

심사총괄과 심사정보과 심사총괄과

원산지검증 FTA검증과 심사정보과 FTA검증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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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인천세관 개편에 따라 세관 국장별 보임가능 계급(3·4급 또는 4급) 조정

-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(고위) 삭제, 4급 보임가능 직위 추가(+2개)
     *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(고위→3‧4급) 직급하향, 부산세관 감시국장(3‧4급→4급) 

직급하향, 인천세관 조사국장(4급) 신설

현

행

구분 직위수 고위 3·4급 4급

계 17 1 15 1

인천

세관
7

항만통관

감시국장

공항통관감시국장, 여행자통관1국장, 여행자

통관2국장, 특송통관국장, 심사국장, 조사국장

서울

세관
5 심사1국장, 심사2국장, 조사1국장, 조사2국장

통관

국장

부산

세관
5

통관국장, 감시국장, 신항통관국장, 심사

국장, 조사국장

조

정

세관 직위수 3·4급 4급

계 18 15 3(+2)

인천

공항
5

통관감시국장, 여행자통관1국장, 여행자통관2국장, 

특송우편통관국장, 조사국장

서울 5 심사1국장, 심사2국장, 조사1국장, 조사2국장 통관국장

부산 5 통관국장, 신항통관국장, 심사국장, 조사국장 감시국장

인천 3 통관감시국장, 심사국장 조사국장

< 조문별 개정 내용 >

구분 해당조문(별표) 개정내용

직제

시행규칙

제11조
(세관)

▪(인천세관 개편) 제1항
- 인천세관장 → 인천공항세관장, 인천세관장

▪(국장 보임가능 직급 변경) 제2항
- 인천세관 항만통관감시국장(고위) 삭제
- 4급 보임가능 직위 추가(+2개)
 * 서울세관 통관국장→서울세관 통관국장, 부산세관 감시국장, 인

천세관 조사국장

▪(하부조직 조정) 제3항, 제6항, 제11항

- 인천공항세관에 5국43과 재배치
   * 통관감시국에 심사기능(심사정보과, 분석실) 부여

- 인천세관에 3국28과 재배치
  * 통관감시국에 여행자통관기능(여행자통관과·검사관)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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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해당조문(별표) 개정내용

-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
  * 우편통관·우편검사과는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 이관

▪(부서장 보임가능 직급 변경) 제12항

- 수출입물류과장, 통관정보과장 : 4급→4·5급
- ‘심사관’ 삭제

제14조신설

(인천공항세관의 

과단위 사무분장)

▪(인천공항세관 부서기능 신설) 제1항~제21항

- 43개 부서 기능 신설
- 기업지원·인증수출자 기능을 수출입물류과에
부여(제4항),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능을 통관
검사과에 부여(제7항)

- 기업심사·쟁송·FTA검증기능은심사정보과(제10항)에부여

- 특송물품, 우편물 통관 사무분장(제15~17항)
 * 특송통관1과→특송우편총괄과(특송 및 우편물 총괄), 특

송통관2~4과→특송통관1~3과(부서명칭 변경),

      우편통관과, 우편검사과(특송우편통관국으로 이관)

- 조사정보 기능을 조사총괄과에 부여(제18항)

제15조
(인천세관의 

과단위 사무분장)

▪(인천세관 부서 수 및 명칭 변경) 제1항~제17항

- 부서 수(69→27개), 명칭 변경
- 협업검사 기능을 수출입물류과에 부여(제4항)

제17조의2
(평택세관의 

과단위 사무분장)

▪(인용 조항 변경) 제2항

- 특송통관과 사무분장 인용조문 변경 :

제15조제19항 → 제14조제15항

제25조폐지

(인천공항국제우
편세관의 과단위 

사무분장)

▪(조항 삭제)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폐지

별표1
(세관관서의 
관할구역)

▪(추가) 인천공항세관

▪(삭제)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

▪(관할구역 변경) 인천공항세관, 인천세관

별표8, 8의2
(세관관서 공무원 

정원표)

▪서기관 △1

▪관세서기보 △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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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해당조문(별표) 개정내용

별표10
(관세청과 그 소
속기관에 두는 평
가대상 조직 및 
정원)

▪(평가대상 조직 명칭 변경)
- 2) 인천세관 → 2) 인천공항세관
- 4) 인천세관 → 4) 인천공항세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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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수시직제 개정 조직도 전․후 비교

현행(7국71과/1,926)’23.1.31기준  개편(8국71과/1,924) ±1세관, +1국, △2명4급1, 9급1

인 천 세 관
(고위 가)

인 천 공 항 세 관
(고위 가)

*5국43과(△2과여행자통관), ±2과우편세관에서 이관

*1,366명(△558명인천항 이체, △2명순감)* 7국69과/1,855명

세 관 운 영 과 ( 4 ) (58명) 세 관 운 영 과 ( 4 ) (40명) △18인천세관으로 이체

감 사 담 당 관 ( 4 · 5 ) (12명) 감 사 담 당 관 ( 4 · 5 ) (9명) △3인천세관으로 이체

수출입기업지원센터(4·5) (21명) 협 업 검 사 센 터 ( 4 · 5 ) (17명)

협 업 검 사 센 터 ( 4 · 5 ) (17명) 통   관   감   시   국 (4) (11과/243명)

수출입물류과 (4·5)
공 항 통 관 감 시 국 (4) (9과/202명)

통관정보과 (5)공항수출입물류과 (4·5)
물류감시1∼2과 (5)공항통관정보과 (5)
통관검사1∼3과 (5)공항물류감시1∼2과 (5)
심사정보과 (5)공항통관검사1∼3과 (5)
분석실 (5)장비관리과 (5)
장비관리과 (5)전산정보관리과 (5)
전산정보관리과 (5)

항 만 통 관 감 시 국(고위나) (10과/276명)
특 송 우 편 통 관 국(4) (6과/272) *명칭변경

항만수출입물류과 (4) 특송우편총괄과 (5) *명칭변경
항만통관정보과 (4) 특송통관1∼3과 (5)
항만물류감시1∼2과 (5) 이관우편통관과 (5) *공항우편세관에서 이관

(△2명순감)이관우편검사과 (5)항만통관검사1∼5과 (5)

신항통관과 (5) 여  행  자  통  관  1  국  (3·4) (9과/414명)

여행자통관1과 (4·5)
특   송   통   관   국 (4) (4과/203명)

여행자통관검사1∼7관 (5) △2관(△13명)인천세관이체
특송통관1∼4과 (5)

여행자정보분석과 (5)
여  행  자  통  관  1  국  (3·4) (13과/475명)

여  행  자  통  관  2  국  (3·4) (8과/229명)
공항여행자통관1과 (5) 여행자통관2과 (5)
공항여행자통관검사1∼9관 (5) 여행자통관검사1∼7관 (5)
여행자정보분석과 (5)
항만여행자통관과 (5) 조      사      국 (4) (6과/141명)

항만여행자통관검사관 (5) 조사총괄과 (4·5)
조사1∼2관 (5)

여  행  자  통  관  2  국  (3·4) (8과/229명)
마약조사1∼3 (5)공항여행자통관2과 (5)

공항여행자통관검사1∼7관 (5)
인 천 세 관 
(고위 나)

*3국28과(+1국, +2과운영,감사)
*558명심         사         국 (4) (10과/148명)

심사총괄과 (5) 신설 세  관  운  영  과 (5) (28명)18기존부서+10여행자통관
심사1∼3관 (5)
자유무역협정검증1∼2과 (5) 신설 감  사  담  당  관 (5) (6명)3기존부서+3여행자통관

심사정보1과 (5)
수출입기업지원센터(4·5) (21명)

분석실 (5)
심사정보2과 (5) 통   관   감   시   국 (4) (12과/322명)

분석관 (5) 수출입물류과 (5)
통관정보과 (5)조         사         국 (4) (11과/213명)
물류감시1∼2과 (5)조사총괄과 (4·5) 통관검사1∼5과 (5)

조사정보과 (5) 신항통관과 (5)
조사1∼2관 (5) 여행자통관과 (5)

여행자통관검사관 (5)조사3∼6관 (5)

마약조사1∼3 (5)
심         사         국 (4) (8과/107명)

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(4) 심사총괄과 (5)* 2과/71명

`
세관장(1명) 심사1∼3관 (5)

우편통관과 (5) (29명) 자유무역협정검증1∼2과 (5)
심사정보과 (5)우편검사과 (5) (41명)
분석실 (5)

* 인천공항세관 특송우편통관국으로 이관 신설조        사        국 (4) (5과/73명)
조사총괄과 (5)
조사1∼3관 (5)
조사정보과 (5)


